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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포醫의 치료적인 측변과 포옳와 같은 반치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보 

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포醫의 치병의례가 병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올 목 

표로 한다면， 꾀E훌훌는 병과 죽음으로의 유도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치료와 저주 

는 양면의 현상이다. 포醫의 치료와 포壘의 저주는 주술의 의도와 방향이 상반될 

뿐， 주술적인 방법과 원리는 대동소이하였다. 우리는 ~醫의 독특한 병인론과 의 

례적인 치료를 살피는 것과 더불어 꾀E훌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 포의 반치료적인 

직능올 살펌으로써， 인간의 옴에 닥친 고통의 문제에 반용했던 무속문화의 고유한 

특질과 방식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ll. 필의 치료: 필醫 

포의 치료적 직능올 잘 대변해 주는 것이 포醫 혹은 훌훌포의 존재이다. 포醫나 

醫￡는 포와 醫가 구분되기는 하나 포의 직능과 醫의 직능이 분리되지 않고 통일 

되었던 [포醫不分]의 상횡을 잘 표현해주는 것이다. 의료적 직능이 띤로부터 비롯 

되었다는 인식을 감안한다면 4) 포醫不分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醫의 분 

화와 발전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햄서 포는 포術을 통해 인간의 치병을 담당 

하는 직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Æ術로서 의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결국 

고대사회에서는 약을 구하고 포에 의지하는 것이 의료활동에 통일되어 있었고 판 

는 곧 醫師로서 치병직능의 주체로서 자처하게 되었다.5) 

포醫 혹은 훌훌포는 포와 醫 2인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율 행하는 

포 또는 포術올 행하는 醫라는 의미로서 1인의 종교적 직농자를 표현하는 것이 

다ß) 우리의 경우， 포醫 혹은 醫포를 직접 언급한 사료들이 간혹 있지만， 그것이 

는 Anthony F. C. Wallac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 New York: 
Random House, 1앗36， pp.l13-126(Ritual as Therapy and Anti-therapy), 
pp.l77 -187(Function of Therapeutic and Anti -therapeutic Rituals) 참조 

4) r呂民春￥火』 권74， 審分훨 까射(高뚫a F呂民春f;t， 上海홉店刊 諸子集成本). “포影作 
톨§ 포威作옳” 

5) 醫와 포， 포와 驚의 통합적 성격에 대해서는 張緊展 r中國포術~， 上海三聯훌店， 
1988, 168-9쪽， 참조 

6) 손진태는 『論語~(子路)의 “子日 南A有言日 A而無桓 不可以作포훌 善夫”라는 구절에 
서 포홈가 포者와 홉者의 2인적 폰재가 아니라 1인적인 존재임올 표방한 淸의 王子
方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그는 대체로 한대까지의 기록에 보이는 포훌를 1인적 폰 
재로 파악하고 한대 이후에는 포醫보다는 Æ와 홈를 병칭하는 훌Æ의 표현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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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와 醫리는 2인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醫라는 1인적인 존채를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곤란하다， 3세기 삼국시대 신라의 자료에 직접 언 

급되고 있는 포醫의 자료를 주목해보자. 

(미추왕) 3년에 성국공주가 병이들었다. 꿇훌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방에 

서 의원을 구하라고 명하였다， (아도)법사가 급히 대궐에 이르러 치료하여 그 

병이 나으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7) 

위 기록은 성국공주가 발병하자 포醫에게 l차적으로 치료케 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또 다른 성격의 醫를 찾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필醫에게 치 

병의 직능이 우선적으로 요청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필醫를 뽀와 醫의 병칭으로 

이해하여， “포와 醫에게 치료하게 하였지만 효험이 없자 또 다른 醫를 사밤에서 

구하게 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L국시대에 Æ의 

치료적 직능에 대한 선호와 요청이 강렬하였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의학의 근원이 포術이고 최초의 의A까 포이고 Æ醫와 훌훌포가 치병을 담당하는 

주요한 직능자라 하였더라도 파와 醫는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8) 포와 醫 모 

두 병자를 치유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지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지속되었다，9) 점차 훌의 치강} 인정받고 醫學。l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통의학에서 츠E의 치료적 직능이 단번에 배제되지는 않았 

이었다고 주장하나{손진태 r中華民族의 Æ에 關한 돼究」， 『손진태선생전집~ 2, 
앓7-334쪽， 참조)， 한대 이후의 자료에도 핑훌라는 표현은 빈번하게 동장한다. 홈原 
淸-도 포훌훌에 대한 손진태의 설율 그대로 따르면서 析빼와 의술을 말았던 l인적 존 
재로서의 Æ훌를 강조하고 있다{쏠原淸- r _l_代支那σ)포醫t=就L 、τ 」， 『史짧Æ 11, 立
敎大學史學會， 1938년， 325-7쪽， 창조) 

7) ~三國遺事』 권3， 興法， 阿道基羅 “三年 時成國公主族 Æ!醫不效 勳使四方求醫 師率然、
훌뼈뼈 其흙邊理 王大脫”

8) 중국의 경우에는 춘추전국기에 포와 훌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적어도 한대 
에는 전문의원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양자 사이의 투쟁에서 醫가 서서히 우위롤 장 
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학의 발전은 포術에서 醫가 이탈하여 독립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林富士， r!:þ國六화빠흉흉뾰성필觀與醫擬」， 『中央~究院歷史語릅.~究所集 
뀐IL 70-1 , 1앉핑， 2쪽， 참조 

9) ~推南子』 권16， 說山퇴11에 따르면， “병자가 몸조 누우면， 醫는 침올 이용하는 반면， Æ 
는 점복의례용 쌀과 거적을 이용하는 써점이 있지만， 병지흩 구한다는 점에 있어 
서는 둘 모두 동일하다{病者寢席 훌훌之用針石 포之用輔藉 所救銷也)"고 하여 Æ와 醫
의 치료방법을 뚜렷하게 구분 짓고 있다{흙흩- 譯託 『堆南子全譯』 下， 中國歷代名
著全譯훌書， 貴州A民出版社 9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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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필와 醫는 나름대로의 병인론과 치료법을 갖추어 치료적 직능을 강화 

해 나가면서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포醫의 병인론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병인론의 이해는 그것 

자체로 치료의 원리와 방법올 이해하는 출발인 동시에 치병 전체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판醫의 병인론에는 무속의 세계관이 농축되어 있어， 병인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무속의 이해와 직결된다. 

우리는 병인론을 인격적인(personalistic) 병인론과 자연적인(naturalistic) 병인 

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0l 인격적인 병인론의 경우는 초자연적 • 초인간적 존재와 

같은 생명체의 작용에 의해 병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초자연적 존재와 접 

촉하거나 주술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치료자의 점복이 중시된다. 대부분 Æ醫

의 병인론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종교전문가의 신비경험의 특성에 따라 병언 

론은 양분될 수 있다. 가령， 샤먼의 탈혼경험(ecstasy)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인간 

영혼의 상실로 인해 질병이 초래된다고 보는 반면， 빙의경험(possession)이 우세 

한 지역에서는 정령， 영혼 등의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11) 자연적인 병인론의 경우는 평형모델(equilibrium 

model)에 근거하여 열， 냉， 체액， 읍양 둥과 같은 비생명적인 요소가 평형을 잃게 

되어 병이 생긴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평형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의사의 관찰과 

경험이 긴요하다. 일반적인 醫의 병인론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포는 대체로 신비적인 존재론에 근거하여 질병의 원인을 파악한다. 물론 질병의 

원인을 존재론적이기보다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주술적인 신비력으로 파악하는 경 

우도 있지만，12) 인격적인 영혼존재와 교통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포에게는 

외적인 존재에 근거하여 병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죽은 영혼이나 잡귀가 병의 빌미가 되었다는 영혼의 빌미설이 포가 제시하 

고 있는 병인론의 대부분이었다.13) 

10) 구본인 역~의료인류학J(George M. Foster & Barbara Gallatin Anderson, 
Medical Anthropology, John Wiley & sons, New York, 1978), 한울; 1994, 
82쪽 참조 

11) 住住木宏幹!rν -\>-"'7二 ;ζAσ)À類學:.n， 弘文堂， 1984 ， 71쪽 참조 

12) 가령， 不뺑， 運數 禁j룬、의 위반.， Pll.~兄 罪 둥에서 병인을 파악하는 경우， 존재론적인 
질병관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김태곤은 여기에다 神 · 雜鬼 · 기타 神秘力에 의 
한 원인 둥을 추가하여 민간의 질병관을 제시하였다 김태곤 r民間醫擬의 實態와 原
理-信1J빠緣를 中心으로}」， 『정신건강연구.!l 1,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3, 
51-3쪽. 

13) 참고로， 林富士는 중국 육조시대의 포가 진단한 병인의 사례를 亡塊作벚， 塊健作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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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발뱅의 원인을 진단하여 채시한 사례는 삼국시대 초기의 자료에서부터 분 

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고구려 짧짧王이 발t챙하자 포는 察天의 희생물율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왕애재 죽임옳 당했던 託利와 斯뽑가 벌미[뿔]가 되어 왕이 병들었 

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포의 병인 진단에 대해 유리왕은 포로 하여금 탁리와 사비 

에게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병융 극복하였다 14) 이와 같은 영혼의 빌미설이 병인론 

으로 수용된 사례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다. 고려 인종 24년에 왕의 발병으로 

인한 논의와 조치가 그것올 잘 보여준다. 

신묘일에 왕이 병이 위독히여 점옳 치니 (죽온) 이자겸이 병의 벌미가 되었 

다고 하였다. 이에 내시 한칙t韓練)올 보내 이자겸의 처재의 유배지)를 인주{仁 

州)로 옮기게 하였다， 15) 

병진일에 무격이 말하기롤， (죽은) 척준경이 병의 벌미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척준경의 (생전) 벼슬인 문하시랑평장사롤 회복시켜 주고 그 지손율 소환 

하여 관직을 주었다， 16) 

인종 대에는 이미 醫業과 맨禁薰에 의해 전문적인 의판이 배출되고 尙藥局과 

같은 어약기관에 持醫가 배치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자겸파 척준경율 비롯한 

정치적인 모반자에 대한 책벌이 계속되던 정치적 혼란기에 왕이 위독하자 포는 

직접적으로 망혼의 빌미설융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17) 

BÉ醫는 다양한 형태로 병인론올 제시하였지반， 그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간섭이 빌미가 되어 발병했다는 논리가 주률 이루었다)8) 그리고 그 병 

鬼塊웰附， 鬼톨흩 鬼神賣웹， 屬犯禁룹 둥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례률 제외하 
고는 모두 존재론에 근거한 병인론이라고 할 수 었다. 林實士 r中國六購폼짧빼포視 
與醫擔」， 『中央船究院歷史語言맑究所集주IJ~ 70-1 , 1~써， 27-9쪽. 

14) w三國史등& 권13， 홉句麗本紀1 ， 流짧明王 19년. 
15) w高麗史」 권17， 世家17， 인종 24년 정월 신묘 “辛찌]王族鷹 h日 寶講薦累 遺內傳韓
繹 徒置寶짧훌子於仁州” 

16) Ir高麗史』 권17， 世家17， 인종 24년 갱월 병진. “쩍辰￡觀謂 紹俊京옳累 追樓俊京門下
待郞쭈章事 겸還其子孫官之” 

17) 물론 이자겸의 사료에는 왕의 병인율 점친 주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시에 
Æ와 접복의 경쟁자였던 일관올 점복의 주체로 설정할 수 있으나， 당시의 점복사료 
에서 병인을 파악하는 점복은 핑에 의해 독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병의 원인올 이미 20년 전에 죽은 이자겸의 망혼의 빌미로 파악한다는 사실 
에서 병인론의 주체률 포로 확정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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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론은 포의 점복에 의해 진단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병인론에 근거하여 Æ가 내 

릴 수 있는 처방은 병을 일으킨 외적인 존재의 개입을 예방하거나 퇴출하는 것이 

었다)9) 그리고 이러한 예방과 퇴출은 순수한 의료적 차원보다는 의례적인 차원에 

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병의 원인이 되었던 빌미[떻]를 의례적으로 푸는 

것[解뿔]이 포醫가 행하는 치료의 핵심이었다. 위의 자료에서 보이는 정치적인 보 

상 역시 포의 병인론에서 비롯된 解뿔의 일환이었다. 

포가 사용한 치병의 방법은 주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현 기도(빼解)와 부정적 

인 외적 존재를 떨쳐내는 주술(厭勝， 禮除)이 많이 동원되었다. 포醫는 귀신의 빌 

미를 잘 파악하고 화해와 퇴출의 방법을 의례적으로 소화해낼 줄 아는 전문적인 

직능자였던 것이다. 우리는 고려 인종 1년(1123)에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사신 徐

鏡의 관찰올 통해， 포의 의례적 치강} 강렬하게 용인되었던 사회의 분위기를 확 

인할 수 있다. 

듣건대， 고려인들은 본래 鬼神율 경외하고 狗릎、와 觸揚융 신뢰하여 병이 들어 

도 약은 먹지 않는다. 설사 父子 간의 至親이 병에 걸려도 찾아가 돌보지 않고 

오직 저주(~뻐且)와 염숭{厭勝)만올 알뿐이다-.20) 

서긍은 고려인들이 순수한 의료적 치료보다 필의 의례적 치료를 선호한 듯한 

인상을 피력하였다. 姐U람} 厭勝갈은 주술적인 치료법은 귀신과 같은 영혼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포가 질병을 일으킨 병귀나 그 험을 물리칩으로써 

解몇하는 의례적인 요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 왕실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포醫의 의례적 치료법이 

거론될 정도로 포醫의 치료적 직능은 강력하였다. 고려에서는 충렬왕비인 齊國大

長公主의 병으로 인해 원에 의관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여러명의 의관들이 

고려에 내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렬왕 8년 7월 고려에서는 포의 치료적 

18) 이외에 고려 인종 24년에 포는 왕의 원인울 막힌 수로에서 찾고 물길의 막험을 푸 
는 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w高麗史」 권17， 世家17， 인종 24년 정월 
경신. “康申以포言 遺內停奉說 決金챙훌홈ß新영흩훨骨池慶’ 

19) 물론 샤먼의 영혼여행(joumey of soul)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는 샤먼의 직접적인 
영혼여행을 통해 상설된 영혼울 구해오거나 보조령에 의해 영혼을 되찾아 영혼올 육 
신에 되돌려주는 의례적인 치병이 강조된다. 이윤기 역 r샤마니즘~， 까치， 1992, 209 
쪽， 210쪽.， 389쪽 참조 

20) Ir宣和奉使高團뭘짧』 권17， 뼈宇. “聞高훌素훌信鬼神 抱룹觸앓 病不服藥 雖父子至親
不相視 唯솟미뻐且厭勝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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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을 신뢰하면서 원에 훌필롤 요청하였다. 

(7월) 경신일에 散員인 고세(흡世)를 원나라에 보내 醫필를 청하게 하였다~2l) 

그러나 원에서는 포의 치료적 직능을 불인하고 약만올 보내 주었다 22) 충렬왕 

대에 오간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의관의 교류는 대부분 양국의 중앙 의료기구의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했던 의관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고려왕실에서는 포의 치 

료적 직능을 강렬하게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醫필를 醫와 꿇로 분리하여 이해 

하든， 아니면， 거도와 주술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1인적 존재로서의 賢뽀로 이해하 

든 고려에서 포의 치료적 권능을 매우 갈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려시대 이래로 의학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의생의 선발이 제도화되고， 의료 

기구가 구체화되면서 의관의 전문적인 직능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와 더불 

어 자연적인 차원의 의학적 병인론과 치료법이 사회에 유통되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필의 치료적 직능은 어김없이 수용되었다. 포와 醫는 치병의 경쟁관 

계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고통의 치유를 위해 의료적 치료와 의례적 치료를 가 

능한 한 총채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전통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치병을 분담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醫科를 통해 의관이 배출되고 醫鼎同道롤 실현하 . .JI.자 했던 簡醫3)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빌미를 해소하기 위한 포의 치료가 공공연히 행해졌 

다. 태종 때에는 망혼이 빌미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핑의 의견에 따라 망자의 무덤 

을 파헤쳐 시체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다.갱) 성종 때에는 男포가 재앙을 막기 위 

한 주술로서 사람의 두개골올 묻는 염숭법을 쓰기도 하였다.엉) 염숭은 단순한 저주 

21) r高麗史J 권29， 世裵9， 충렬왕 8년 7월 경신. “康申 遺散員高世如元 請훌훌&;" 
22) Ir高麗史』 권29， 世裵9， 충렬왕 8년 8월 병술. “A月內成湖 高世還自元 帝日 病非핑 
所能E 홈J!.I때ÎJB遺鍵德新 何必他醫 堆腦藥物”

23) 簡醫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陳元朋， 『兩짧성 ‘尙醫士A’ 與
‘簡醫’-暴꿇其在金챔인流變~， 久，'i!'，寶業有限公司， 1997 및 陳元朋 r宋f뺑簡홈業評 
Robert P. Hymes 有흉훌未元훌훌者地뼈얀論點」， 『新史學J 6-1, 1995. 3 참조 아울러 
중국 전통의학과 유교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林股Ir鷹家文化與中醫學~(문재곤 
역， 『한의학과 유교문화.~， 예문서원， 1999) 참조 

24) r太宗寶鐵 권15， 태종 8년 4월 기묘 “司憲府 請前總制 申孝昌之罪 原之 孝昌 金士
衝之瓚也 士衝之子陸與其쫓郭民皆先짧 及士衝候驚 핑親皆言陸夫훌짧累 孝昌憲之 邊發
陸援짧其屬” 

25) Ir成흙寶錄』 권껑4， 성종 201년 11월 뱅언. “世明 又햄日 近B 魚有휩家 有男&; 以人
頭훌훌 理鷹中 烏鎭훌之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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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아니라 파醫의 병인론에 입각송}여 解累하려는 치병술이었던 것이다. 

조선조 사회는 유교문화에 공식성을 부여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전래의 풍습을 

음사로 규정하면서 무속의례를 비판하였지만， 국왕의 치병을 위해 법궁(法宮)의 

중심에서 혹은 유교문화의 전당에서 잭E醫의 의례적 치료가 횡행하였다. 가령， 성 

종이 문성왕묘를 다녀와서 병이 들자， 포는 공묘의 신이 빌미가 되었다는<I爛神 

짧몇) 병인론을 제시하고 貞熹大紀의 후원 아래 성균관 대성전 뜰에서 치병의례 

를 거행하였다.갱) 이때 李種을 비롯한 성균관 유생들이 실력으로 國포가 거행하는 

치병의례를 저지함으로써， 橋 · 포의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인종 때에는 지엄한 

法宮 내에서 뽀의 의례적 치료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즉 당시에 국왕의 치병을 위 

해 白馬를 代짧으로 삼는 푸닥거리가 궐내 대전에서 행해진 것이다. 인종이 위독 

하자 大內의 플로 백마를 끌고 들어 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흔히 무격의 푸닥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병지를 위한 代옮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긴) 

서긍이 관찰했던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는 유교적 질서가 자리잡아 갔지만， 

여전히 醫藥보다는 포의 의례적 치료를 선호하는 풍토가 지속되었다. 가령， 조선 

명종 때에는 병이 들면 뿔藥을 구하기보다는 송악에 있는 무격의 신사에서 의례 

적인 치료를 행하는 것이 왕실로부터 민간인에게 우선시될 정도로 무격이 성행하 

였다.쟁) 선조 때에는 仁順王텀의 병고에 포가 醫藥을 停廢하고 오로지 무속의 析

禮만올 일삼다가 왕후가 큰 변을 당하자 국문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하였 

다 29) 질병의 근원을 귀신에게 돌리고 이러한 귀신을 조정할 수 있는 포뿔의 치 

료를 선호하는 이른바 信포不信醫의 풍토는 계층과 지역올 구분하지 않고 강하게 

형성되었다. 숙종으로부터 영조 연간에 실존했던 南有容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용인 사랍들은 귀신올 좋아한다. 질병으로 고생활 때는 모두 그것올 귀신에 

돌리고 기양과 기도에 전념한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할 때 사람들이 학질에 걸 

26) 車天輪， 『五山說林草훌"i}(대동야숭 권5， 55-6쪽) 
27) r仁宗寶銀 권2， 인종 1년 6월 정샤 “奉其具嚴白馬 入內健(想、l뼈爛魔벼 感필親之說 

寫病者代뼈也)" 
28) 金煩 r覆삼先生筆譯J)(규장각소장자료 규6685) “明購함 ￡親盛行 A有族病 不求醫藥

唯析훌홉是事 松ffi大井大감德物等七處빼회 自關中諸훔家F至府λ 珍養盛廳默載滿路”
29) 李짧 W"Q澤日등마 上(대동야숭 14권). “仁順王尼違據빠 有待女引妹파入禁中 專以iiff輪

5:，]惠옳事 停廢藥.ÛII 짧11致大故 人‘L痛慣 所謂妹잭E者 是土人之女 而宗室훌聊훌也 三司
同發 請治待女1ffi필之罪 上不從日 究其寶不至如人言也 臺課累혐 乃등7녕澈購治Iffi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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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그 징후의 한기와 열기에 따라， 포는 오환은 귀신이 옷올 찾는 것이며 열 

은 귀신이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하여 술과 옴식올 진설하고 의 

복을 베풀어 놓고 북을 치고 악기롤 두드려 신을 기쁘게 한다. 다른 날에도 병 

이 그대로면 신이 아직 만족하져 없다고 하며， 섭기기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병이 오래되다 그치면， 신이 복올 내혔다고 하며， 또 성대하게 갖추어서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30) 

우리는 여기에서 질병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이 필홈의 병인론과 의례적 치료로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선에게 돌리고 감정을 

가진 귀신을 상정하고 勳빼올 통해 빌미를 해소하는 의례가 질병이 마무리될 때 

까지 지속되고 있다. 포醫의 병인론과 의례적 치료에서 우리는 고통올 진단하고 

치유하는 신앙의 관점과 종교 의례의 힘올 발견하게 된다. 포의 병인론과 치병은 

포 자신의 종교적 신비체험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가산의 탕진올 두려워하 

지 않는 신앙의 열정으로 뒷받침되었던 것이다:m 

m. 파의 反치료: 꾀E훌훌 

Æ훌훌는 타인에게 傷害를 입힘으로써 병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포의 저주술올 

총칭한다. 이른바 포에 의해 주도되는 病沒의 저주인 셈이다. 포가 역대로 이러한 

저주를 행하는 전문적인 주술사로 인정받아 왔기에， Æ의 직능을 논할 때， 저주의 

기능이 항상 거론되었다32) 포는 치료와 저주의 양면을 구비한 종교전문가였으며， 

의뢰주체의 의도에 따라 포醫가 될 수도 있었고 포훌롤 행하는 요술λ까 될 수도 

30) 南有容， 『홈淵集』 권?:7， 難著， 龜爾$文(한국문집총간 권218， 39-40쭉). “龍人好神
凡有훌病愁苦 쩔諸之鬼 -뼈J빼홈뚫事 憂秋之交 A病援續 其候ØtJ寒熱 Æ則日 寒者
鬼索衣也 熱者鬼求歡也 於是 設酒食施衣服 代鼓考ffi以調빼 他日病엽若 則日 神續i/f'、
足也 事之DIl豊馬 病久且E 則B 빼앓也 又盛寫具以謝神”

31) u'中宗寶錄』 권83， 중종 32년 2월 계유. “又有妹필 自網훔神所依 홈兒死生 皆在於己
數昌%說 홈憲A心 凡象有홈 限財廳爛 不計破慶”

32) 中村治兵衛는 중국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에서， 치병， 점복， 死 · 塊의 문제처리， 기우 
제 둥과 함께 저주롤 당대 필의 기능으로 거론하였다{中村治兵衛 『中國ν-'\'-?二Z
Aσ)빠究.!I， 東京: 刀水畵房， 1992, 40-55쪽) 한편， 휴동식도 고려시대 포親의 기능올 
다루면서， 司觸성 기능， 필屬해 기능， 緣言的 기능， 歌舞의 기능과 함께 使률且맨의 
기능을 언급하였다{유동식u'韓國필敎의 歷史와 構造J ， 서올: 연세대화교출판부， 
1992, 151-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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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빌미를 걷어내는 것과 벌미를 부과하는 것온 상반된 주술적 의도와 방향 

성을 갖지만， 주술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포의 입장어l서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았다. 

포는 厭勝과 뼈맨의 방법으로 병의 빌미를 없앨 수도 있었고 역으로 병의 벌미롤 

제공할 수도 있었다. 혼히 厭勝과 UiI.땐로 포의 치료와 저주술이 대변되지만， 엄밀 

하게 말하면 壘毒， 廣蘇(厭勝 · 鬼廳)， ~兄說 廳핏， 방자 방정 둥이 포壘의 저주술 

로 항상 거론되어 왔다 .. 33) 

1. 훌毒 

포훌훌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훌훌毒올 이해해야 활 것이다. 포훌는 漢 이전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며 포術과 훌(病毒 또는 病痛)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34) 

훌는 字觀션으로 그롯(血)안에 있는 벌레(蟲)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대의 

인식에 따르면， 훌훌는 곤충이나 파충류를 용기 안에 모아 놓고 서로 잡아먹게 히여 

최후까지 생존한 1마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5) 壘毒은 그 최후까지 

남은 1마리를 태워 분말을 만들고 이를 酒食에 넣어 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病沒

시키는 것이었다. 어떤 생물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뾰蟲， 觀훌훌，-k壘 金훌훌훌훌， t뿔 

娘훌훌 둥으로 나궐 뿐， 훌를 생성하는 과정은 동일했던 것이다)6) 

다른 생물체를 물리친 왕성한 생명력 그리고 모든 생명력올 머금은 뒤에 또 

다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분노 이것이 壘에 내재해 있는 주술력의 원천이 

다. 동료를 먹어 치웠던 힘으로 이제 인간에게 病沒을 초래하는 것이 壘毒이었다. 

33) 포훌의 주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저롤 참고할 만하다. 
]. ]. M. De Groot, π1e Religious System c! Oúna, vol. 5., Southem Mat하ials 
Center, INC., 1989(南天畵局有限公司 영인)， part. 3. Sorcery; 澤田瑞穩 『中國ηIl)l
法~， 平河出版社 1990, 第二輯 뺏誼， 第三輯 훌훌훌￡ 第표輯 厭勝.， 觀111政次郞 r훌毒cη 
源流è .fO)傳播」， 『顧博土않훌훌E念束洋文f찮購~， 早觀大學出版部 1969; 觸뾰 r꿇 
漢f\;포훌獅禮몇해범原J ， 1r9=國벚冊究B 750997-3), 9=種耐會科構앓歷벚冊究所， 1997; 浦
劃‘11， r포훌之I船?政治意義」， 『歷史語言뻐究所集刊~ 57-3, 1986; HIl짧樓 r띤훌傳說與 
民間秘格J ， 11'9=蘭#홈觸傳說觸細討會論文集.， 漢學lJf究中I{.;、 1996년 3월; 李판 r說훌훌 
毒與포術」， 『民族學빠究所集刊』 第겨흉a 中央짧究院 1960. 

34) 浦勳애 r포훌之顧성政治意義」， 『歷史語言돼究所集刊~ 57-3, 1986, 515쪽 참조 
35) r庸律행議J(國學基本홈書) 권18 戰짧. “훌훌有多種 주能究惠 事關￡흉 不可備옷U 或集

合諸蟲 置於-器之內 久而相食 諸蟲皆盡 뾰在@n寫뾰훌Z癡r 
36) 壘옳이 서역의 호족으로부터 중국에 유입되고 이것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파되 

었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輔川政次郞은 大훌가 만들어지는 과정율 일본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다. 蘭 11政次郞， r훌毒σ)源流￡ 깐η鷹播」， r福井博士領賣記念東洋文化論
集~， 早혐田大學出版部， 1969, 6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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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성종 대에는 자기의 아내가 壘毒으로 살인되었다고 여기고 혐의자를 임의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37) 조선시대에 촉발된 포壘의 경우 -저주행위의 진실성 여 

부를 떠나- 쥐， 개， 고양이‘ 자라， 大口魚， 까치， 돼지 둥 수종의 동물들이 사용되 

었다고 하는데， 실제 훌훌훌을 생성하는 과정을 겪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동물을 

형해화하여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논 점에 주목한다면， 동물에게 

강한 주술성을 부여하는 壘의 생성과정이 짐작되기도 한다. 

훌毒의 주술적인 힘은 다른 옳毒을 치료하는 힘앞E도 작용했다 38) 治壘毒은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If'周禮』에 따르면 壘毒을 제거하는 전문 관직이 존재했으 

며， 그는 주문과 약초로 壘를 몰아냈던 것으로 보인다}9) 훌롤 제거하는 본격적인 

주술은 奏 德、公 2년 初1*에 개로써 壘를 막았다는 기록일 것이다.때) 防壘와 破蟲

를 위해 주로 지네나 고양이 등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동물윷 잡아먹으며 생존한 

훌블이야말로 壘毒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 성종 대에 壘毒이 

빌미가 된 병을 잘 치료하는 형제가 있었다. 왕이 이들을 불러들여 女醫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도록 권했지만， 이들은 세 차례 형선을 받을 때까지 治壘毒의 시범 

을 거부하다 겨우 그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른다.41) 

훌가 지니고 있는 주술력은 病沒을 초래할 수도 있고， 초래된 병몰을 騙逢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올 조정하는 기술은 당연히 포에게 집중되었다. 壘毒을 

생성하고 그것을 주술적으로 행사할 수 었는 전문가가 Æ였다. 아마도 壘毒과 포 

의 친연성이 포壘라는 말을 자연스렵게 유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훌훌毒은 病沒을 초래하므로1 이를 생성하여 저주를 부리는 행위는 A뼈을 해하는 

중죄로 간주되었다. 저주행위가 현행법상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주술성을 신뢰하여 不能犯도 범죄로 간주하였다.42) 

『經國大典』의 7flJ律에 造옳훌훌毒 조항이 특별허 언급되지 않은 것은 大明律의 관 

련조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미 고려 말부터 明律을 수용하여 적용하기도 

37) r成宗實錄』 권144， 성종 13년 8월 경자 참조 

38) 이에 대해서는 De Groot가 ‘훌의 치료(remedies for ku)’라는 절로 정리한 바 있 
다 J M. De Groot, The Religious System of China, voJ. 5, Southern 
Materials Center, INC., 1989(南天書局有限公퍼 영인)， pp.861-9 참조 

39) r周禮今注今譯Jj(臺빼 商務印書館)， 秋官司處. “修&훌除옳毒 以攻說擔之 嘉草攻之 凡
廠옳則令之比之” 

40) r史듬& 권15， 奏本紀 5, 德公 2년. “初1* 以f행훌훌” 
41) r成宗實錄』 권176， 성종 16년 3월 임진， 『成宗實錄』 권266， 성종 23년 6월 계축. 

42) 신호웅， 『高麗法制史맑究Jj， 국학자료원， 1995, 188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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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태조 4년에는 大明律을 이두식으로 해석정리한 『大明律直解』를 편찬하 

여 본격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적용하였다. 대개의 경우 大明律을 따르되 w經國大 

典』이나 『續大典』에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 적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시 

대에는 『大明律直解』에 규정된 ‘造옳壘毒殺人’조를 따르되 하부 관련사항을 여러 

법전류에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G"大明律直解』에 따르면， 壘毒을 직접 제조하 

거나 이를 사주한 경우에 참형에 처했으며， 철저하게 연좌제를 실시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Æ1) 

『經國大典』 발간 후 약 20년간 제정 공포된 교령 중에서 영구적인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을 다시 모아 편집한 『大典續錄J (1fIJ典， 禁制)에서는 壘毒A에 대한 고발이 

허가되고 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고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논죄가 분명해지고 誌

告한 자에 대한 반쇄反坐)와 지방관속에 대한 처벌이 새로이 규정되었올 뿐만 아 

니리껴) 壘毒의 제조자로 罪案에 둥재된 자가 도망하는 경우에도 엄하게 논죄하였 

다，45) 이후 50년이 경과된 종종 38년(1543)에 발간된 『大典後續錄』에서는 造옳훌훌 

毒 자의 명단에 오른 자가 壘毒의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지방에 출입하는 것올 

치죄하는 조항이 형성되었다.46)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영조 대의『續大典』에 계숭 

되어 조선말 『大典會通』에도 유지되었다.，47) 

壘毒올 생성하여 저주를 행하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벌이 장려되었지만， 함부 

로 고발할 경우에는 훌훌毒올 생성하고 저주를 행한 죄로 다스려지는 반쇄反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훨毒을 행사하는 것이나 훌毒의 사건올 고소뼈 

제기하는 것， 모두 생사를 건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서 확인된다. 

造좁훌훌毒은 十惡、 중에 포함될 정도로 전통사회에서 꺼리는 범죄행위였다，48) 따 

43) i'大明律直解:~(中樞隨厭훌課編 1936) 권19， ~J律， 造畵훌毒殺人 “凡造훌훌毒遊以殺A 
及敎令者漸 造옳者財慶入官 쫓子及同居家口 雖不빼홉.s!É流二千里安置 若以훌훌毒毒同居 
A 其被毒之A父母奏훌子孫 不았隨毒情者 不경E遠빼L之限 若里長知而不훌훌者 各柱-百
不知者끼햇 告獲者官'*~賞·銀二十兩’

44) i'大典續錄』 재j典， 禁制 “壘毒A 許A訴告 告而得實者 官給線布三十~ 않傑f빼不告 
者 減犯A罪四等 設告者反坐 管領里正動農不能檢醫 致令毒害A物者 以힘鷹有違律論” 

45) i'大典續錄~ ~J典， 逃亡. “훌훌毒案付A逃亡者 依徒~逃亡171.騙”
46) i'大典後續錄Æ ， ffl典， 禁制 “훌훌毒案付人 任於興飯 出入他境者 治罪”

47) i'樓大典J ~J典， 推斷. “壘毒造좁人 許人告訴 而得寶者給線布三十~ 끓告者反坐 (~憐
H而不告者 減犯A罪四等 面里任不能檢題 以致毒害人物者 以힘鷹有違律論 壘毒案付A
出入他境者治罪 逃亡者校一百流三千里”

48) 十惡은 짧反 등흉컸흰， 짧웠￡ 폈뾰 不道 大不敬 不孝， 끼灌， 끼義 둥인데， 造훌훌훌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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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각종 국가적인 대소사를 즈음하여 散令의 조치가 취해질 때에도 壘毒에 관 

한 범죄는 항상 예외 되었다.49) 뽀壘의 주술율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포훌는 한치의 용서도 구할 

수 없이 강력하게 처벌되었다. 유교사회는 주술올 통해 인간에게 가해질 病沒의 

가능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옳毒올 A倫과 관련된 중요한 범죄로 간주했던 것이다. 

훌훌毒이 범죄행위로 간주되었지만 전쟁시에는 적대자에게 病害률 입히기 위한 방 

편으로도 적극 활용되었다.떼) 조선전기 김종서의 6진 개척이나 조선중기의 임진왜 

란 때에 훌훌毒율 이용한 주술적 전술이 행해지기도 하였다，.51) 훌毒올 생성하고 운용 

한 필의 전문적 저주술이 전쟁에까지 웅용되어 '!sl術戰의 양상올 보였던 것이다. 

2. 魔앓(厭陽 • 鬼앓) 

훌毒과 함께 짝올 이루면서 Æ훌의 핵심적인 주술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염매 

(훌활)이다. 물론 廣은 厭과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1 廣훌훌와 厭훌훌는 동일한 것이 

다.잃) 魔避는 두 가지 주술의 방식이 결합된 용어이다Ir庸律陽藏에 양자간의 구 

분이 보인다. 

(짧議 日) 혐오하는 바가 있으면 예전 사랍들은 厭健룡 행했다. 厭에 관한 

일은 다양하여서 모두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가령， 形象올 그리거나 혹은 

사랍의 옴올 조각하여， 심장올 찌르고 눈에 못올 박고 손올 묶고 발율 매다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厭勝의 일은 한 가지 계통이 아니다. 蘇리는 것은 귀신 

에게 가탁하거나 혹은 左道를 행하는 것들올 말한다.잃) 

不道에 해당되었다. 
49) 고려 공민왕으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취해진 대부분의 敬令에서 훌毒은 제외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개만 참고해도 좋올 것이다 r홉麗史』 권43， 
세7M3， 공민왕 20년 7월 정축 IF太宗實敵 권1 ， 태종 1년 4월 갑자 

50) 저주술(witchcraft)은 집단 내의 성원에게 병폴울 안기려는 의도에서 행해지기도 하 
지만， 전쟁의 적대자나 스포츠의 경쟁자 등과 같이 집단 외부의 성원올 무력화시키 
려는 의도에서 행해지기도 하므로、 이중적인 가치훌 지년다. 이에 대해서는 Anthony 
F. C. Wallac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 New York Random 
House, 1966, 114쪽 참조 

51) 鄭載뿜， 『公私見聞錄J ， 閒居漫錄 “萬層王辰훌짧폼 有-武將 幕得海西衝f훌毒者 i暫入
優將淸正營中 朝갖行훌훌 而淸正終始無흉 훌毒亦有所不能犯者耶 金宗짧之開fE六鎭也 영훌 
胡欲書之 多設훌훌毒 而終不能害，~"

52) 이때의 廣은 악몽에 시달려 가위눌리게 하는 귀신의 존재률 말하는 것이 아니라 厭
의 한 변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 M. De Groot, op. cit, p.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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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厭은 人形이나 화상올 만들어 행하는 혹주술의 형태률 말하고 魔는 영혼 

을 유도하거나 매개하는 주술적인 행위롤 의미한다. 따라서 廣蘇는 厭勝과 鬼훌의 

주술을 통합하여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딩) 그러나 魔廳를 厭勝과 鬼應로 구 

분하고 었긴 하지만， 실제로 양자의 구분이 분명했다기보다는 廣廳로 통칭되거나 

혹은 厭勝으로 통합되어 불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厭勝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양 같이 사람의 형상올 조각이나 그림으 

로 만들어 공격함으로써 타인에게 병몰올 초래하게 하는 주술이었다. 타인의 病않 

을 유도하는 공격술 중에는 홉像에다 화살올 쏘는 射天의 염숭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또) 조선 숙종 연간에 장회빈이 인현왕후를 상대하여 벌인 Æ훌훌 중애 射天

의 염숭법이 확인된다. 

갓올 쓰고 홍의롤 입은 무녀가 활과 화살율 가지고 춤올 추고 또 활율 쏘면 

서， “내가 마땅히 민중전올 죽일 것이다. 만약 민중전이 죽는다면 어찌 좋지 않 

겠는'7t? 어찌 좋지 않겠는7t?"라고 하였다. … 또 (무녀 오례개 사살신(四級 

神)이라 일컬으며 활과 화살올 잡고 북쪽을 향해 난사하면서， “신이 바야흐로 

나가서 사냥한다”고 말하였다.56) 

이외에도 염숭의 주술로 혼히 사용된 것이 木人이나 木偶의 매장이었다.57) 매 

장 역시 타인에게 불행올 초래하게 히는 공격적인 주술이었다. 굳이 인형이 아니 

53) Ii"廣律흉龜(國學基本農훌) 권18， 戰짧. “g鐵日 有所홉媒前A而造厭훌훌 厭事多方쩔能 
詳경흥 빼훌훌形象 或젖{昨A身 刺心휠眼 혔手續足 뼈比厭勝훌非-籍 홈者或歸f鬼神 
或훌行左道之類’ 

54) Ii"大淸律輯註~(北京大學뼈홈館홉善本훌홈) 권19， ~.健 A命 造옳훌毒殺人 “案庸律동 
... 훌훌者謂行魔勝鬼廳之術’ 

55) 射天은 股 武Z이 天神을 능욕하기 위해 가죽 주머니에 피률 가득 채운 뒤 높이 올 
려 그것을 쏘았던 사례에서 비롯되었다{Ii"史등& 권3， 股本紀 3 “帝武Z無道 薦偶A
謂之꿨빼 與之博 令A廳行 天神까嘴 乃樓훌之 짧훌훌 盛血 r~而射之 命日射天~ ). 周
훌王 때에는 주나라의 힘이 Q.j':화되어 제후들이 주를 받들지 않자， 흩弘은 알현하지 
않은 제후들율 상징하는 여우머리률 쏘아 저주하였디{Ii"史끓 封輝훌. “是時 흩弘以方 
事周훌王 諸候莫朝周 周力少 훌弘乃明鬼神事 設射裡首 裡首者 諸候之不來者").

56) 爛宗實錄』 권35， 숙종 27년 9월 임자. “포女훨쏠衣紅衣 持E응失舞且용뻐 홈當殺閔中 
願 閔中嚴若死 뿔不好웠 뿔不好꿇 ... 又稱以四殺神 持런失向~t옮L射日 神方出繼”

57) 오동나무로 만든 樞木A올 만들어 매장했던 주술에 대하여 胡新生은 그것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정벌의 조치였던 빼챔의 매장과 유비시키고 있다 즉 까敵의 화신율 빼 
木으로 삼온 것은 범죄인의 速死률 위해 椰홉올 사용했던 것과 관념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서는 胡新生 「蟲漢代포훌術的歷史淵源J ， 
『中國史冊옮 75(1997-3), 中國社홉科學院歷史짧究所， 1997, 63-64쪽 참조 



124 종교와 문화 

더라도 혐오하는 상대자률 상정하는 흉물올 만들어 매장하는 사례가 역사상 빈번 

하게 둥장하였다. 

鬼健의 주술이 단독적으로 거론된 용례는 그리 혼하지 않지만， 개념상으로는 저 

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염숭여 상징물의 조작올 통해 저주하는 것이 

라면， 귀매술은 영혼의 가탁을 통해 저주를 실현히는 것이다. 훌毒이 주로 곤충이 

나 파충류의 영혼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귀매술은 주로 귀신올 유도하여 病死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성호 이익은 당시 廣蘇의 실례를 다옴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이를 죽지 않을 

정도로 굶주리게 하여 식욕율 자극한 후， 죽통(竹倚)에 좋은 반초L을 넣어 아이가 

그 죽통 속을 뚫고 들어가도록 유도한다. 이때 아이를 단번에 죽이고 죽통 뚜껑을 

닫음으로써 아이의 혼이 죽통 속에 머무르게 한다. 아이의 혼이 들어 있는 죽통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영업올 한다. 배가 꿇았던 아이의 귀신에게 좋은 음식으로 유 

인하여 사랍에게 병이 생기도록 저주하기도 하고 앓던 이를 치병하기도 한다.58) 

이것은 생성과정이나 주술사용에 있어 壘毒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는 

兒훌로도 인식되었던 것이다. 성호 이익이 말하듯이， 귀매의 주술은 병이 생기도 

록 저주할 수도 었고 앓던 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직능을 내포하였다. 

염숭과 귀매의 주술을 통칭하는 廣避는 훌毒과 함께 엄격한 재l律의 단속을 받았 

다. 우리의 실제적인 형률의 근거였던 『大明律直解』에는 壘毒에 이어 廣廳의 조항 

올 병기하였다. 염매로 살인하고자 하는 자는 ‘살인을 도모환 율(짧殺律)’로 논죄하 

고1 이로 인해 살인한 경우에는 살인법에 의해 처리하였다~59) 염매는 造畵훌毒과 

함께 十惡의 다섯 번째 범주인 不道에 속하는 중죄였으며， 국가의 각종 사면의 혜 

태에서도 제외되는 흉악범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삼엄한 금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포의 염숭법은 전통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인 치료와 저주술로 자리잡아 갔다. 

3. 符톨뺏등且 

톨훌와 마찬가지로 符寶뺏誼로 살인하려는 자는 讓級律로1 이미 致死케 한 자는 

殺A律로 각각 논죄되었다. 

58) r星湖睡說』 권5， 萬物門， 톰廳훌훌훌고전국역총서 『성호사설J 2, 민족문화추진회， 251 
쭉). 

59) r大明律直解:J(中樞隨體顧編 1936) 권19， *'健 造훌훌毒殺人 “若造훌훌符響짧R欲 
以殺A者 各以훌훌親훌훌 因而致死者各依本級훨 欲令J.$:苦者減二等 其子孫於祖父母父母
如輔展工A於家長者各不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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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書'1EIDl.는 요사한 방법으로 부적을 쓰고 전자{養字)체를 그런 후， 그것을 묻 

음으로써 귀신의 빌미를 불러오거나 그것을 불에 태옵으로써 q꿨B에 저주를 의 

탁한다. 아울러 장차 살인하Jl자 하는 자의 생년월일을 써서 저주하는 하는 류 

가 여기에 속한다뻐) 

符흩뿔兄誼는 염승과 달리 부적을 그리거나 서체를 써서 매장하거나 태우는 주술 

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귀신의 빌미나 %氣를 초래하여 저주를 행하는 것이 

다. 그라고 그러한 저주를 받올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符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고려 인종 대에 송나라 사신 徐號이 밝혔듯이 당시 고려인들은 무엇보 

다도 맨}且와 厭勝을 선호하였다. 물론 그 때의 n체1且와 厭勝이 캘의 의례적 치료로 

거론된 것이지만， 귀신의 빌미와 %氣를 물리치고 차단하는 치료법과 빌미를 초래 

하는 저주법은 동일한 주술의 양면이므로 포옳의 비중 있는 저주법으로 符書땐짧 

의 방법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廳핏 

우리는 가끔 廣蘇， 훌훌毒 둥올 포함하는 필壘의 저주행위를 달리 觸淡라고도 표 

현했던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방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세속에서 무축， 염매， 고독의 주술올 방재라고 한다. 대개 방연(應消)이 손빈 

(孫觸)을 저주했던 뭇을 취한 것이다._6lJ 

방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염매 고독 둥의 무고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뜻 

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조선 숙종 연간에 집중적으로 타인에게 병사를 초래하는 

저주행위의 일체를 방재로 표현하고 있다-.62 ) 

방재 이외에 포壘를 ‘방자’ 혹은 ‘방정’으로 표현한 예들이 많이 둥장한다. 가령， 

60) i'大淸律輯註~(北京大學團훌館廳善本警書) 권19， ;JfIJ律 人뼈 造훌훌毒殺人 “書符%誼者
謂使用!ffi法 書符홈養 或훌點以집鬼累 或燒fμJ柱妹재} 井將所欲殺人之生年月 日 書寫?E
誼之類

61) 爛宗實錄』 권35， 숙종 27년 9월 임자 “힘以뽀祝屬廳훌훌毒之術 謂之홈톨N 蓋取願Y읍誼 
孫購之義也”

62) 방연과 손빈은 병법을 동문수학한 관계였으나 후에 각각 위나라와 제나라의 장수가 
되어 대결을 벌였던 인물들이다. 방재는 위나라 장수가 된 방연이 손빈의 재주를 시 
기하여 그의 다리를 끊어버련 사례를 필壘의 저주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仁顯王尼傳~(전규태 주해， 범우샤 1994), 2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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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과 인목대비 사이에 벌어진 무고의 비화사건을 그린 『계축일기』나 숙종대에 

장회빈과 인현왕후 사이의 질투사건올 그린 『인현짱후전』에는 ‘방자’ 나 ‘방정’에 

대한 표현이 혼히 사용되고 있다. 이능화도 밝히고 있듯이， 타인율 病死하게 하는 

포壘 혹은 姐뺏롤 속어로 ‘방자’라 한다63) 어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 

만， 방재(廳Jß.)나 방자 또는 방정이 모두 세속에서 사용하던 말로서， 무격의 저주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N. 치료와 저주의 양면성 

포훌훌는 주로 살벌한 정치적 음모와 궁궐 여인네의 婚道를 위한 저주행위로 간 

주되어 왔다. 실제로 Æ훨는 정치적인 음모와 숙정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투 

쟁의 일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없) 이러한 이혜의 경향을 아예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의 경우， 정치적인 격변기에 포훌훌가 자주 둥장했으며， 포훌훌를 

행했다고 지목 받은 당사자들은 ‘안으로는 깅E훌훌롤 행하고， 밖으로는 역모에 동조 

했다{內作포훌 外應뺑說)’는 비판율 받기 일쑤였다，65) 그만큼 포의 저주술과 정치 

적인 운동은 내외를 이루는 긴밀한 관계로 인식되었다. 

Æ훌가 정치적인 음모와 궁중 여인네의 암투 속에서 비화된다는 점에서 회생의 

문제가 주목올 받기도 한다. 중세의 마녀사냥도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저주의 실 

제와 효과률 검증활 수 없는 상뺑l서， 포壘는 종종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국면과 입지를 돌파해1 위해 모든 책임올 감수할 대리희생자률 찾는 사람들에게 

애용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포옳사건의 진정한 회생자는 저주술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고발자였음올 주목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이해되기도 한다ß6) 

63) 이능화， 『훌觸樣敎史.11， 한국학연구소， 1988, 23쪽， 
64) 浦幕州는 미신적인 주술에서 기원한 포옳가 정치적인 숙청운동으로 종결되는 점울 

강조하고 있으며(浦劉써， r포훌之織激治意義」， 『歷史語름짧究所集귀1J.Il 57-3, 1986, 
511쪽， 않6쪽)， 짧량醒 역시 Æ훨가 전통 중국사회에서 정치투쟁 혹은 계굽투쟁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지적한다{郞밟樓， r포훌傳說與民間'l1ih 11'中
斷廳與傳說學術新討會論文集.Il， 漢學冊究中心， 1996, 530쪽)， 

65) r光海君日등c.o(鼎足山本) 권121 ， 광해군 9년 11월 병술 참조 

66) Walraven은 사회인류학의 성괴훌 토대로 장회빈의 저주사건을 ‘고발’과 ‘희생’의 문 
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숙종은 斷의 폐위， 복위， 죽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자신이 내린 과거의 정치적 과오훌 장회빈의 저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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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壘가 외형적으로 표출된 결과에 주목한다면， 포壘와 포醫의 치료적인 직능 사 

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포뿔의 치료와 저주의 직능올 하나의 토대에 

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醫의 치병적 직능이 인간이 처한 病沒의 위험을 극 

복하는 것이라면， 꾀E훌훌는 특정의 인간에게 病沒의 위험을 안기는 것이다. 따라서 

주술을 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포壘는 뽀醫의 의례적 치료와 반대의 결과 

를 유도하는 反치료 행위이다. 따라서 병의 빌미률 해소히는 핑홈의 의례적 치료 

와는 반대로 뽀壘는 병몰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려 한다. 

우리는 病沒을 사이에 두고 치료와 반치료를 행한 캘의 직능에 대해 주목하였 

다 포는 病沒의 치료와 病沒의 저주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종교전문가였다. 포 

는 치료와 저주의 양면성을 한 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직농자였다. 포醫의 치료는 

긍정적인 치료활동이었으며， 꿇훌는 부정적인 치료활동이었다. 趣롤 당하는 입장 

에서는 그것이 반치료이지만， 포훌를 의뢰한 입장에서는 이忽의 적으로부터 자신 

을 구하는 치효}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 고통의 문제에 반웅했던 필의 종교적 직능올 풍 

부하고도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醫의 치료와 뽀壘의 저주롤 통합적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포의 치료와 저주는 질병을 조정하는 직능의 양면이었다. 

우선 포壘는 그것 자체로 포의 병인론과 결부된다. 즉 포훌는 상대방에게 病沒

의 저주를 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病沒의 저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째l게 

는 꿇훌가 자신의 병올 일으킨 빌미로 간주된다. 중병일수록 그러한 인식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가령， Æ훌훌의 변이 극에 달했던 漢 武帝 때에 무제의 질병이 

필훌훌의 빌미로 비롯되었음{上族累在포훌)을 설했던 江充의 예에서， 포훌가 분명하 

게 병언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067 ) 한편 고려 총렬왕비인 齊國大長

公主가 병환에 시달리다 죽자 당시 세자였던 충선왕은 모친의 병인이 희첩들의 

질투에서 비롯되었올 것이라 여기고 無比를 체포하여 Æ훌훌에 대해 국문하였다. 당 

시 죄E壘를 행한 무녀와 술숭이 저주의 실상을 자백하였다068) 이 사례는 궁궐 여 

인간의 婚道 경쟁에 부추겨진 포壘의 실상과， 병인으로 포壘가 지목되고 있는 상 

전가시키려 했다는 혐의률 받율 수 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Boudewijn 
Walraven, r張續續 짧%事件의 新解輝-社슐人類學 誼所!誠올 中心으로-」， 『第-回
韓國學園聚學術會議論文集-國內外에 있어서 韓國學의 現在와 未來-.l，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참조 

67) Iï'漢書』 권45， 빼UffitIJ룡、夫鷹 15. 
68) Ii'高麗史』 권122， 잦|牌35， 졸者， 崔世延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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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왕비의 옴이 불편하자 그것 

이 왕비를 투기하던 상궁 검귀인(金貴시이 무녀흘 동원하여 져주하였기 때문이라 

는 빌미설이 파다할 정도로~ Æ옳는 병인론의 한 축이었다069) 띤蟲는 포醫의 병인 

론의 중요한 요소로서 치병의 범주와 연관되었다. 

둘째， 필壘는 그것 자체로 포의 의례적 치료와 결부된다. 포활는 질병의 원인이 

된 저주를 억누르기 위해 가하는 또 다른 저주라 할 수 있다. 이때의 포훌훌는 저주 

로써 저주를 막는 週주술(reverse magic) 혹은 대항주술(counter magic) '?l 셈 

이다. 포옳가 병을 일으킨 벌미라면 그 벌미률 해소하는 것， 즉 포盧롤 색출하고 

다스리는 힐훌[治포옳] 역시 가놓하다. 漢代에 江充이 무제의 질병에 대해 필훌훌의 

빌미설을 제공한 후， 武帝로부터 뽀훨를 다스리는 권한융 부여받는다.깨) 이후 胡

Æ롤 통해 태자궁에서 목각 인형(樞木Á)을 발굴해냄으로써 꿇훌훌의 변울 확대시켜 

나갔다. 필훌의 변으로 비화된 정치적인 투쟁들용 병의 빌미가 된 Æ훌훌를 색출하 

고 다스리는 治포옳로부터 촉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포훌에 동원된 주술온 치병의 주술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포홈의 

치료와 저주는 주술의 의도와 방향이 상반될 뿐 주술적언 방법과 원리는 대동소 

이하였다. 우리가 혼히 Æ훌훌의 의례적 치료의 방법으로 거론하는 厭勝과 뼈땐는 

포옳의 주술과 동일한 것이었다. 파醫는 厭勝과 姐맨의 방법으로 병의 빌미를 없 

앨 수도 있었고 역으로 병의 빌미롤 제공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Æ훌훌의 치료와 

포훌의 저주행위는 외형적으로 혼동될 수밖에 없다071) 고려 고종 때에 洪福源은 

포로 하여금 木偶롤 만들게 하여 손올 묶고 이마에 못을 박게 한 뒤， 이률 땅에 

묻거나 우물에 넣게 하는 저주률 행했다고 의심받자，72) 심한 질병에 걸려 있는 

아이를 위해 치병하는 염숭올 벌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검) 홍복원이 포률 시켜 

자행한 저주의 양상은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廣蘇， 특허 厭勝의 주술방식 

69) r光海君日記，iJ(鼎足山本) 권136， 팡해군 11년 1월 병오 “時內嚴未寧 至待賽廳 A皆름 
金尙宮I且맨之故” 

70) IF漢書』 권45， 뼈ffiìLI횡、失傳15. “後上幸납果 훌病 充見t年老 恐憂罵後짧太子所짧 因
是薦흉 奏言上族뿔在쪼훌훌 於是t以充앓使者治필훌” 

71) 혼히 샤먼의 치료는 witchcraft와 연관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에게 상해훌 입 
히는 기술올 팔았다고 의심용 받기도 하였다. Anthony F. C. Wallac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 New York: Random House, 1966, p.l26 참초 

72) IF高麗윌 권130， 잦|牌43， 級뾰~， 용행옵源傳. “四十五年 福源密令Æf林偶A 總手tJ頭
理地 或沈커며많Il." 

73) IF高麗史』 권130， 잦l牌43， 縣뺑， 하해몹源傳. “兒子病훌 故用以厭之耳 非有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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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주의 厭勝이 치료의 厭勝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厭勝의 주술은 포壘의 저주술로도 포醫의 의례적 치료 

술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포醫의 치료는 포훌훌로 오해될 수도 있었고， 포옳의 저 

주는 포醫의 치료라는 구실로 은폐될 수도 있었다. 

N. 결론 

무속은 결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달관하는 태도률 보이지는 않았다. 무속 

은 인간의 몸에 엄습하는 병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올 꿈꾸는 인간의 求福멘 욕망 

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데에 열중하였다. 병몰의 조건을 조절하는 포의 직능은 무 

속의례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파의 모든 종교적 직농올 종합하고 있다. 

인간의 몽에서 비롯된 고통의 문제를 처리하는 포의 종교적 직능은 무속의 신 

념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풍부하게 의례문화로 정착하였다. 포는 인간의 몸의 상태 

를 조정하는 전문가였으며 그의 직능은 치료와 저주로 의례확되었다. 포의 치료 

와 저주는 질병을 조정하는 양면이었으므로1 깅i醫의 치료와 Æ훌훌의 저주술이 통합 

적으로 이해될 때， 인간의 폼을 통제하는 포의 직능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우리는 포醫의 독특한 병인론과 의례적인 치료를 살피는 것과 더불어 판壘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 포의 반치료적인 직능을 살핍으로써， 인간의 몽을 통해 드러 

니는 고통의 문제에 반웅했던 무속문화의 고유한 특질과 방식들올 이해할 수 있 

었다 


